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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암리에 존재하던 사회적 관행은 세월의 

흐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. 

사람들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바뀌기도 하고 

국가가 정책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갈 때도 있

기 때문이다.

〈과거에는 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벌칙금을 면하

기 위해 소액을 건네는 사례가 있었다. 서울 대림

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〉

과거에는 자동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소

한 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면 교통 경찰관에게 

소액을 건네주고 벌점이나 범칙금을 면해 보

려는 운전자들이 존재했다. 이를 당시 한국 사

회에 만연했던 일반적 관행으로까지 단정하

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존재했던 것

은 사실이다.

20여 년 전 고속도로에 인접한 어느 지역의 

검찰 지청에 근무할 때였다. 경찰에서는 그 무

렵 이런 행동을 하는 운전자들을 ‘뇌물공여 의

사표시(형법 제133조 제1항, 제129조 제1항)’

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. 사건을 배당받은 

날 기록들을 검토하다 보면 뇌물공여 의사표

시 사건이 몇 건씩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. 

이전 다른 청 근무 시절에는 거의 볼 수 없었

던 사건이고 죄명이었다. 운전자들에게 경각

심을 주어 교통 문화를 한 단계 높이려는 정책

적 결단이 반영된 게 아니었던가 싶다.

어느 날 뇌물공여 의사표시 송치 사건들을 

처리하면서 약식 기소할 벌금액을 정하고 피

의자들에게 예납 통지를 했다(벌금 예납은 검

찰의 징수 편의에 주안을 둔 제도로 비판받

아 현재는 운용되지 않고 있다). 그리고 며칠 

후 실무관을 통해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의자 

한 명으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. 요지는 

“사회 물정도 모르는 새파란 검사가 회전의자

에 앉아 펜대를 굴리며 서민을 죽인다”는 것

이었다. 이전에는 문제도 되지 않던 일로 입건

‘자기 말 대잔치’ 판치는 요즘… 

20년 전 ‘버럭통화’ 떠올랐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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돼 기분이 좋지 않던 피의자가 단속 경찰관에

게 제공하려던 돈의 수십 배 되는 벌금 예납을 

통보받자 흥분해 담당 검사에게 자기 속내를 

직설적으로 쏟아낸 것이다.

그 무렵 해당 지청은 도시화와 공업화가 광

범위하게 진행되며 청의 인원에 비해 사건 수

가 많은 편이었고 대부분의 검사가 사건 처리

를 위해 일과시간 집중근무는 기본이고 야근

도 일상화하고 있었다. 당시 필자는 검사실 사

정을 모르는 피의자의 막말에 부아가 나 새파

란 검사의 감정으로 대응했다. 억울한 부분이 

있으면 검찰청에 출석해 제게 직접 말씀하시

라며.

며칠 후 화물차 기사가 검사실로 찾아 왔고 

나는 그를 내 책상 옆에 자리를 마련해 준 후 

업무를 계속하며 대화를 나눴다. 그에게 부산

한 검사실의 일상을 보여주며 “회전의자에 앉

아 펜대나 굴리고 있지 않다.”는 사실을 드러

내고 싶었던 유치한 속셈이었다. 한 시간여

에 걸쳐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나누다

가 그가 돌아갔다. 그 사건을 법원에 기소할 

때 예납 통보액보다 벌금 구형액을 하향했는

지 여부는 너무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. 다

만, 사건 자체를 아직 기억하는 이유는 피의자

와 검사 간에 각자의 형편과 처해 있는 환경을 

잘 몰랐고 사건을 보는 시각과 기준 차가 너무 

컸던 탓이다.

주지하다시피 ‘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것’

을 역지사지(易地思之)라고 한다. 탐욕과 성

냄,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세상사 굴레야 과

거나 현재에 큰 차이가 없다지만 근간 사회적 

이슈에 관해 매스 미디어(mass media)나 소

셜네트워크서비스(SNS)를 통해 펼쳐지는 ‘자

기 말 대잔치’를 접하다 보면 역지사지를 다시 

한번 생각하게 된다. 세태의 경향은 차지하더

라도 법률적 시비를 분별하고 죄의 경중을 판

단해야 하는 판·검사들의 심중에는 역지사지

의 자세가 더욱 필요할 듯하다.

‘Put yourself in his shoes(그의 입장에서 

생각해 보라)’ 소통의 지름길이자 상대방을 이

해하고 승복시키는 지혜이다.

(출처/중앙일보)

〈법률적 시비를 가리는 판검사에겐 역지사지의 

자세가 더욱 요구된다.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

검찰청의 모습〉


